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20년 5월 22일

신한BNPPH2O글로벌본드증권투자신탁(USD)[채권혼합-파생재간접형]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

42조의2 (집합투자업자 및 신

탁업자의 변경 사유· 절차 및

손실· 손해 배상)

<신설> 제42조의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사유· 절차 및 손실· 손해 배

상)

① 다음 각 호외의 사유로 제4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7조와는 별도로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

신탁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중

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집합투

자업자 변경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 집합투자업자가 투

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

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

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다.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

42조의2 (집합투자업자 및 신

탁업자의 변경 사유· 절차 및

손실· 손해 배상)<계속>

③ 제1항에 의한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신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

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

일로부터 제5영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한

다.

④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2항 내지 제3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

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제35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운용인력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2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운용인력 변경 및 운용

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

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박정호

-부책임운용역: 성낙찬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박정호

<삭제>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0년 4월 30일)

2.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신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상기 2호 및 6호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해진대로 다음과 같

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다음 각 호외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4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규약 제37조와는 별도로

다음의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

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중

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2.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계속>

② 제1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집합투

자업자 변경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 집합투자업자가 투

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

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

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신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

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결의

일로부터 제5영입일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합

니다.

④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2항 내지 제3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

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규약 제35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

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20년 04월 30일)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운용인력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운용인력 변경 및 운용

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

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박정호

-부책임운용역: 성낙찬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박정호

<삭제>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0년 4월 30일)


